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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노 채 자회생 산에 한법2015 200

피 고 인 ○○○

항 소 인 피고인

검 사 병규 소 조 일 공( ), ( )

변 인

원 심 결 청주지 법원 고 고 결2015. 2. 5. 2014 740

결 고 2015. 7. 17.

피고인 항소를 각한다.

항소이 요지 원심 단1.

가 항소이 요지.

사실 인⑴

이 사건 공소사실 재 같이 피고인이 이 법원 회생 원 보 권고에 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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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에 입 지출에 한 목 첨부하여 출함에 있어 실 는 경‘ ’ 2009. 7. 1.

부 경 지 미용실 운 에 른 피고인 월 평균 입이 만원임에도2012. 9. 19. 180

만원 허 보고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미용실 동업 운160 .

하 탓에 월 평균 입 산 하는 과 에 동업자 부분 산출하지

못하여 착 같이 재한 것 개인회생 차개시결 이 이루어, 2013. 1. 14.

에 다시 월평균 입 신고하 는 같이 허 보고하는데 있어 고,

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죄 인 한 원심 결에는 사실 인하여.

결에 향 미 법이 있다.

양 부당⑵

원심이 고한 벌 만원 거워 부당하다( 100 ) .

나 원심 단.

피고인 원심에 도 사실 인 항소이 같 주장 하 는데 원심 피,

고인 주장 척하고 공소사실 죄 인 하 다.

당심 단2.

가 사실 인 주장에 한 단.

피고인이 범 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 질상 고 상당한( ) ,犯意⑴

이 있는 간 사실 증명하는 법에 하여 입증할 에 없고 엇이 상당한,

이 있는 간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상 인 경험 에 탕 고 한 찰

이나 분 에 하여 사실 연결상태를 합리 단하는 법에 하여야 한



- 3 -

다고 할 것이다.

원심에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하여 인 는 다 사 들⑵

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재 같이 이 사건 개인회생 차에 법원,

에 피고인 월 평균 입 허 보고함에 있어 고 가 있었 히 인 할( )故意

있다 라 피고인에 한 공소사실 죄 인 한 원심 단 당하고. ,

거 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같 사실 인 법이 있다고 볼 없다 피고인.

이 부분 항소이 주장 아들일 없다.

피고인 동업자 과 동업 계 산 에 착 허 보고를 한 것㈎ ●●●

이지 실 입 고 그 같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 아니라고 주장

한다.

그러나 앞 든 증거들에 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에 추어 보면,

피고인이 차 에 걸쳐 월 평균 입 하 경 는 월 평균 입 산 하는2

과 에 월 평균 입 계산 가 는 동업자 산내역이 뀌거나 산내

역 산출하지 못해 착 가 있었 것이 아니라 단지 동업자 입 분˙ ˙ ˙ ˙ ˙

피고인이 임 실 다르게 용하 이라고 단 다.

피고인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에 첨부한 수입2012. 9. 13. ‘①

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월 평균 수입 만원 연 수입 만원을 기’ ‘ 140 , 1,680 ’

재하였다 증거기록 제 쪽( 450~451 ).

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② 이 법원 개회( 2012 16310)에서 법원의 회생위원

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고 제출한 자 보정서에 월 평균 수입2012. 11. 6. “

만원을 놓고 피고인이 만원 이 만원 정도 가져간다면서280 160 , 120●●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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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동업자 의 수입배분이 인데 종래 라고 보고한 부분, ‘6:4’ ‘5:5’●●●

은 허위였다 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보정서에 첨부된 수입 및 지출에 관” ‘

한 목록에 월 평균 수입 만원 연 수입 만원을 기재하였다’ ‘ 160 , 1,920 ’ 증거(

기록 제 쪽455~455 ).

피고인은 다시 자 보정서에서 위 자 보정서에 기2013. 1. 4. , 2012. 11. 6.③

재하였던 월 평균 수입 만원을 만원으로 수정하였다’160 ’ ‘180 ’ .

같 사 피고인이 자 보 에2012. 11. 6.㈏ 다만 신청인“ 피고(

인)이 법원에 죄송하다는 사죄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과의 동업에 문제가 없는●●●

것으로 하고 수입의 절반씩을 나누는 것으로 하여야 신청인의 변제금을 일부라도 낮출 수

있다는 생각을 하여 로 표기한 부분을 사죄드리며 신청인의 가용소득을 만원에서5:5 , 140

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용소득 또한 만원에서 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160 65 77 ”라고 재한

내용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알 있다 증거 쪽( 457 ).

그러나 피고인 앞 본 같이 다시 자 보 에 피고인2013. 1. 4.

월 평균 입에 하여 자 보 에 재하 만원 만원2012. 11. 6. ‘160 ’ ‘180 ’

하고 있다 증거 쪽( 460 ) 또한 피고인이 법원 부 개인회생 차폐지.

결 후 다시 개인회생 차개시신청, 2013. 10. 17. 이 법원 개회( 2013 19804) 하

면 출한 입 지출에 한 목 에 도 월 평균 입 만원 재하‘ ’ ‘180 ’

고 있다.

이처럼 피고인이 자 보 에2012. 11. 6. ‘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

기재하였던 만원을 만원으로 수정한다140 160 는 취지 재하 내용조차 실 월’

입 만원 한 것이 아닌 허 내용이었 알 있다18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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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피고인 자 보 에 피고인이 아니면 알 없는, 2012. 11. 6.㈐

미용실 운 내역과 특히 동업자 과 계 입 분 등에 해 상 하게,●●●

재하고 있는데 단지 법 사에게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 차를 임하여 잘 몰랐다는,

피고인 변소는 득 이 없다고 할 것이다.

㈑ 욱이 피고인 경찰에 는 같이 월 평균 입 차 변경한 것에

하여 제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판에 수입을 곧이곧대로“

신고하면 채권자들에게 많은 금액을 배당해야 하므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가능한

줄이려고 저의 월 소득 및 연간 사업소득을 축소하여 기재했던 것입니다”, 개인회생위원으“

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조금 올릴 수 없느냐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저‘ ’

의 순수입인 월 만원을 기재하였던 것입니다180 라고 각 진 하고 있는” 증거 쪽( 490 ),

이러한 진 에 추어 보아도 단 히 착 에 하여 같 허 보고를 하 것이

아님 분명하다.

나 양 부당 주장에 한 단.

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사실 계 자체는 모 인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월(

평균 입에 한 허 신고 하여 고 가 없었다고 다 고 있 뿐이다) 또한 피고인이 이.

사건 개인회생 차개시결 지는 회생 원 권고에 라 자신 월 평균 입

사실 신고하 것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종래 결핵 증상 진단 고.

료를 았다가 다시 재 하여 계속하여 료를 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2012

지 않 피고인이 지 지 동종 과 없이 다른 범죄 집행 회 벌 회, 1 , 1

사처벌 만 있는 등 피고인에게 리하게 참작할만한 상이라고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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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

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 인 어 움 이 개인회생 차를 신청하 피,

고인이 채권자들에 한 분할변 채 탕감 자신 경 상황에 해

사실 실하게 신고할 가 있 에도 불구하고 회생 원 구체 인 보 권,

고에 라 신고내용 하는 보 에 마 도 허 내용 신고하 고 특히,

남편 월 평균 입 실 보다 에도 미 지 못하는 액 신고하 것1/5

그 행 불법 가벌 이 하다 욱이 피고인 사 에 는 자신 잘못 인.

하 나 원심 당심에 는 동업자 산부분에 착 가 있었다며 고 가 없었

다고 다 었는데 진심 자신 행동 하고 있는 태도 보 어 다 여 에.

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 단지 법 사에 개인회생신청 차를 임하‘

탓에 잘 몰라 생한 일이라고 납득하 어 운 변명 하고 있는’ , 원심에 이

미 피고인에게 리한 상들이 양 에 었 것 보이는 그 에 피고인,

연 행 지능과 경 범행 동 단과 결과 범행 후 황 등 양 조건, , , , ,

이 는 여러 사 들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한 이 거워 부당하다고는,

인 지 않는다.

피고인 이 부분 항소이 주장도 아들일 없다.

결3.

그 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 없 므 사소송법 조 항에 라 이를, 364 4

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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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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